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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와전망

일본의 고령화대책은 1963년도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함

께 시작되었지만, 21세기의 초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본격

적인 고령화계획은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1982년에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여러가지 새로운 서비스메뉴가 

계속해서 등장해 왔다. 1990년대에는 복지관련8법이 개정

되어, 시정촌단위(市町村, 일본의 행정단위로 우리나라의 

시읍면에 해당)로 노인보건복지계획(1994년)이 책정되었

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1997년 케어보험의 제정(실시는 

2000년부터)으로 이어졌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고령화를 

앞에 두고 급격히 고령화 대책의 전체틀을 마련, 노력해 

온 20년 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각 市町村은 각자의 재정에 맞추어 대

책마련과 인재육성 등의 각종 서비스 정비에 노력해 왔다. 

그 이전의 서비스는 상당히 빈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정비

를 하면 할수록 고령화사회 문제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 市町村은 요구의 충족과 조정을 계속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계획목표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가지의 중대한 문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2005년 2월 25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실린 것이 눈에 띄인다.

“특별양호노인홈, 입소대기자 늘고 있는 중”, “후생성, 

지속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독거노인 要개호도가 5(총 

6단계로 要지원과 要개호 1∼5)이어도 입소대기중/모친을 

언젠가는 학대할 듯한 실정”, “양질의 在宅개호 어려워”…

요약하면, 고령자보건복지계획에 따라 서비스의 정비를 

추진해왔지만 在宅서비스가 계획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

며, 시설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특히, 특별양호노

인홈의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센다이시의 특별양호노인홈의 입소대기자수는 3,428

명(그 중에서要개호도 5의 대기자는 658명)으로 총고령자

수 약 15만명 중,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대기자수

는 고령자보건복지계획(1994년)당시 책정한 특별양호노인

홈과 노인보건시설(이 둘은 대표적인 입소 시설임)을 합

한 입소정원이며, 지금까지 정비해온 것과 같은 양의 입

소대기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정말일까? 

일본의 고령화계획 모델은 말할 것도 없이 지역복지를 

기반으로 한 在宅서비스를 중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북유

럽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후생성에서

는 현행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고령자가 개호를 받으면

서 살아왔던 지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소규모 다기

능형 재택 개호사업”의 검토를 시작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구단위의 친근한 생활권별로 기존의 복지시설과 연계시켜 

24시간 365일 가정봉사원을 파견, 소수의 사람을 숙박도 

시킬 수 있는 지역거점을 기존건물의 개수 등으로 마련, 

보다 세심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일본의 고령화계획은 커다란 전환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분히 지금까지의 고령화계획의 문제점을 총괄하여 
초고령화시대에 대응해 가고 있다고 본다. 

ꊱ 일본 고령화계획의 현재

① 시설서비스의 문제 

 - 증대하는 특별양호노인홈의 대기자수

 - (지역적 편재) 살아온 정든 곳에서 계속 살 수 없다.

② 서비스의 諸문제 

 - 서비스이용이 생각처럼 늘지 않는다.　

 - 24시간 365일 계속되는 서비스가 필요

③ 재정 문제

 - 개호보험의 재원 부족     

 - (시설)서비스 이용료(방세  식대)의 자기 부담 증가

기술정보 Technical Reports

고령화계획의 전환기를 맞이하며
Coming the Turning Point of Aging Design 

菅野　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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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일본의 광범위한 고령화계획

광범위한고령화계획

Barrier Free사회

서로돕는지역사회

의료체계의재검토

케어서비스기반정비

건강고령자만들기

福祉 住宅

医療 保健

ꊳ 유닛트케어에 있어서 케어단위와 생활단위

---- 스탭기준 (입주자 : 스탭=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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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일본 치매그룹홈의 수와 치매성고령자수

痴呆性グループホームの数と痴呆性高齢者数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00 01 02 03 04 05 10 15 20 25 30 35 40 45 (年）

(カ所）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万人）

グループホーム数
（左目盛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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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将来推計。右目盛り）

치매성그루프홈의 수와 치매성고령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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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골드프랜21의 2004년 정비목표량　

구 분 수
( )안은 고령자 1만명 당

訪  問
가정봉사원의 수 350,000人  （140인）

방문스테이션 9,900ヵ 

通  所 주간보호시설
(초등학교 수와 거의 같음) 26,000ヵ所 

短期入所 단기보호시설 96,000床 （38병상）

施  設
특별양호노인홈 360,000床（144병상）

노인보건시설 297,000床（118병상）

生活支援
치매성그루프홈 38,400人   （15인）

케어 하우스 105,000人   （42인）  

ꊶ ｢지역밀착형서비스｣, ｢다양한 고령자주택｣전개

①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케어서비스

 - ｢통원｣ + ｢방문｣, ｢숙박｣(｢거주｣)

② 지역야간방문케어서비스

 - 기본적으로 ｢재택｣중시 :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확보가 과제            

 - 오래 살던 정든 곳에서의 생활을 24시간체제로 지원

 - 일상생활권역내에 서비스거점을 확보

 - 신설보다도 기존시설을 개수

ꊷ 고령화계획의 변천

노인보건법(1982) 

‘86 노인보건시설/지역고령자주택계획 

‘87 고령자 종합상담센터

‘88 실버하우징 프로젝트/노인성 치매질환센터/노인성 치매질환 

치료병동/노인성 치매질환 데이케어

‘89 골드프랜/케어하우스/건강장수 마을만들기

복지관련8법 개정(1990)

‘90 고령자 생활복지센터/재택개호 지원센터/노인성 치매질환

요양병동/노인보건시설 치매전문동

‘91 공영주택 고령화대응

‘92 요양형병상군/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개호전문형 유료노인홈

‘94 노인보건복지계획/신 골드프랜

케어보험법(1997)

‘98 치매성고령자 그룹홈/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

‘00 케어보험법 시행/골드프랜21

‘01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법

‘03 신형 특별양호노인홈


